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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문제점들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의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국은 의사공급량, 지역간분포, 의료인력의구

성,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료인

력의역량등 양적·질적측면에서의의료인력계

획과관련한정책을꾸준히실행해오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인력 수급 및 관리를 위

한 정책을 입안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빠르게변

화하고있는의료환경이적절하게반영되지못하

여 정책목표(계획)와성과에 상당한정도의 갭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고 의료의 질적 수준 제고, 양적 수급의 적

정화, 의료인력의 기능 및 역할의 정립 등을 기

대할 수 있는 의료인력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이요구된다.

본 고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의료인력의 규

모, 분포, 구성등에영향을 미칠 수 있는의료인

력계획과관련한기초자료생산이라는목적하에

호주와 영국의 의료인력계획과 관련하여 의사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기위하여작성되었다.

2. 호주의의료인력계획관련정책

1) 의료인력계획관련기관

과거 호주의 의료인력계획은 인구증가와 더불

어 의사등의 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에

따른 의료인력의 양적인 확대나 도시 및 벽지지

역간 의료인력 불균형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었다. 1 9 9 4년까지는 인구구성원들이 의료서비스

를 적절히접근할수 있도록, 특정전문서비스에

대한이용가능성, 의료인력공급의분포및 전반

적인 수준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의료인력계획이

행해졌는데, 1 9 9 4년 1 0월 호주보건국자문위원회

(AHMAC: Australian Health Minister’

Advisory Counsil) 회의에서새로운국가보건의

료인력기관을 설립할 것을 결정하고 그 결과,

1 9 9 5년에 호주의료인력자문위원회(A M W A C :

Australian Workforce Advisory Committee)

가 창설되었다.

호주의 국가보건인력위원회는 다음의〔그림

1〕과 같이구성되어정부의의료인력계획이이루

어지고 있다. 의료인력계획에 관한 핵심적인 전

략요소를 개발하는 호주의료인력자문위원회

(AMWAC)는국가차원에서의료인력의장기계

획을 세우고, 정부·전문의료인·서비스제공자·

소비자·교육자 등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파트

너십으로일할수 있는전문가작업단을통해의

료인력에대한신뢰할수 있는데이터의활용및

분석, 일관된계획및 실행을목적으로한다.

또한, 호주의료인력자문위원회(A M W A C)는

호주보건인력자문위원회(AHWAC: Australian

Health Workforce Advisory Committee)와

연계하여 의료인력 연구프로그램을 검토하며, 좀

더 구체적인의료프로그램은호주보건인력사무국

위원 회 (AHWOC: Australian Health

Workforce Officials Committee)에 의해 의료

인력연구아젠다로 보완된다. 호주보건인력사무국

위원회(A H W O C)는 의료인력관련 주요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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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WHO의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

인력은보건의료시스템의투입요소중 가장중요

한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의료서

비스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

인력과 관련한 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

고 있다.1) 특히, 21세기에는 인구·경제·사회구

조의 변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다양화 및 의료분

야의 첨단과학화·세분화가빠르게 진행되고 있

는 바, 이에 따른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계획하

고 관리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

이라할 수 있다.

선진국들의경우에도 의료인력과 관련하여 다

영국과호주의의료인력계획및정책적시사점
Policy for Medical Workforce Planning: Lessons from the Experiences

of Australia and U.K.

의료서비스공급의 중추적 역할을담당하고있는 의료인력과관련한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의사 공급량, 지역간분포, 의료인력의구성, 의료서비스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의료인력의역량등 양적·

질적 측면에서의의료인력계획과관련한 정책을 꾸준히 실행해오고있다. 최근에주요 선진국들은의료인력계획과관

련된 개혁의 중요성이인식되면서의료인력계획을담당하는상설기구를두어, 의료인력수급관련이해관계자들이참여

하고있다. 또한, 의료인력계획을위한방법및 절차를구체화시키고분석틀을정교화하는등의노력을기울이고있으

며, 더구나정부는 이러한 개혁을 원활하게실행하기위해 인력계획절차에요구되는정보시스템을개발하는데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있다. 사회경제적의료환경의변화, 의료의국제화 등이 가속화되고있는 우리나라 역시선진국들이

실행하고 있는 의료인력정책을살펴보고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의료인력중 의사인력은양성기간이길어 수요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지못하는한계점을지니고있

으며, 또한공급이 과잉될 경우에도의료자원의낭비 뿐 아니라 국민의료비에영향을 미쳐 결국 국가경제에부정적인

영향을끼칠수 있다. 이러한의미에서호주와영국의의료인력계획에관한사례는우리에게많은것을시사하고있다.

정 영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고 숙 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

1) Pong et al.(1996), Building a Stronger Foundation: A Framework for Planning and Evaluating

Community-Based Health Services in Canada-Component 1: Health Human Resources in Community-

Based Health Care: A Review of the Literature, A Report prepared for the Federal, Provincial and

Territorial Deputy Ministers of Health, Health Canada.



영국과 호주의 의료인력계획 및 정책적 시사점

공급진입(supply entry)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호주의 의료인력계획은 공급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정부의역할은 공공보건서비스 공

급 및 메디케어를 통한 가격설정을 담당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A M W A C은 인력

관리에 있어서 수급의 균형을 엄격히 달성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인력계획의 주요목표인 수급간

차이를최소화하기위한계획을지속시키고있다.

인력계획을 위해 AMWAC에서 사용하는 컴

퓨터프로그램은 1 9 9 5년 van Konkelenberg에

의해 고안되었다.2) 공급측면에서이 모델은 현재

인력부족분야, 예상진입자, 성별·연령별주당평

균근무시간을 사용하여 full-time으로 전환하는

의사 수와 퇴출하는 의사 수 등을 고려한다. 수

요측면에서 컴퓨터 모델은 인구증가, 다양한 요

구기반지표(needs-based measures) 등의 증가

수준을 토대로 서비스 수요량 추이를 검토한다.

공급및 수요는수요측면에서의증가수준과공급

측면에서의 시나리오(예를 들어, 주당 의사들의

근무시간 증감, 외국인 의사들의 수 증감)를 이

용하여 향후 1 0년의 인력수급균형을 달성하기

위한계획을설정한다.

이러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A M W A C는 의료서비스이용량및 생산성

에서의의료서비스재정및 조직개혁뿐 아니라,

근거기반 의사결정, 기술 진보 등에 조언하기 위

해 전문가 패널(expert panel)를 활용하게된다.

또한 예상치 못한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서 최소

5년마다인력계획을개정하며권유사항이행정도

를 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는역할을담당한다.

2) 의료인력의지역간불균형개선정책3)

호주의 의료인력은 도시지역에 일반의 과잉공

급 및 전문의 부족, 그리고 지방에 일반인과 전

문의 부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인구

노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로 전문의에 대한

수요부족이 심화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성별,

연령별 의료인력의 특징은 남성인력이 노령화되

어 가는 추세에비해젊은여성인력의참여가 증

가하고있다는점이다.

위의표에서 살펴볼수 있듯이 1999년에수도

권 도시와 지방대도시의의료인력은각각 76.8%

와 6.2%로, 인구분포보다더 많은의사인력이상

존하고 있다. 가장 큰 불균형을 보인 곳은 기타

지방지역으로 호주인구의 13.2%가 거주하고 있

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인력은 4.6%밖에 되지 않

는다. 이러한 의료인력의 지역간 불균형을 개선

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는지방에 의사들의 공

급을증가시키고지방의의과대학학생들을지원

및 채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사항을요약하면다음의<표 2>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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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포럼을 제공

하며, A H W O C는 A H W A C와 A M W A C에 의

해 수행된의료인력계획분석결과에대한권유사

항들을 조정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의

사뿐 아니라 간호사, 조산사 및 기타보건인력에

대한인력계획도A H W A C에서검토된다.

호주의 대략적인 의료인력 계획목표는 의료서

비스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요구되는의료인력

수를 추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인력정책을개발하고인력수·구성·분포·조직

에 필요한조정을위한양적토대를제공한다. 따

라서 A M W A C의 연구는 이론적이라기 보다는

실제적이고 정부에 직접적으로 어드바이스를 제

공한다. 의료측면에서 보면, 공급조절이 계획의

주요관심사이며의과대학정원수및 외국인 의사

유입등과같은의료인력진입에관한정책방향에

초점을둔다. 현재까지의A H M A C와 A M W A C

의 활동은 인력대체 및 재조직 같은 조치보다는

자료: AMWAC(2003), Specialist medical workforce planning in Australia, AMWAC Report 2003.

그림1. 호주의국가보건인력위원회조직차트: 2 0 0 3년

호주보건부컨퍼런스
Austalian Health Ministers Conferenec

호주보건부자문위원회
Austalian Health Ministers’Advisory Council(AHMAC)

호주보건인력사무국위원회
Austalian Health Workforce Offcials Committee(AHWOC)

국가보건인력사무국
National Health Workforce Secretariat

기본보건인력작업단
Aborigianal Health
Workforce Working

Group

호주보건인력자문위원회
Austalian Health Workforce Advisory

Committee(AHWAC)

호주의료인력자문위원회
Austalian Medical Workforce Advisory

Committee(AMWAC)

관할보건인력계획그룹
Jurisdictional Health
Workforce Planners

Group

2) Mable A.L, and Marriott J. Steady State: Finding a Sustainable Balance Point, Health Canada, Health

Human Resources Strategies Division, 2001.

3) Aust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The Australian Medical Workforce: Workforce Characteristics

and Policy Update, 5th Internationa Medical Workforce Conferenc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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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의보건의료인력계획관련정책

1) 의료인력계획관련기관

영국은 현재 의사 수 부족과 관련해서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를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의사 또

는 대체의료인력이의사들의서비스를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있다. 또한, NHS 설립이전부터

간호인력의 채용, 재계약, 그리고급료수준등 간

호인력 부족 및 인력의 노령화 문제도 대두되어

왔는데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수요의증가에따

라 인력공급이충분히이루어지도록하는인력계

획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영국의 인력계획을 담

당하는관련기관을정리하면<표 3>과같다.

2) 의료인력계획5)

영국의 의료인력계획에는다음과 같은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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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호주에서는의료인력 공급의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의사(O T D)를 고용하고

있는데, 인력불균형이심화된지역혹은전공분야

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의사의 영구거주는 매

우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벽지지역 및 공

공병원부문과같은인력이부족한영역에서근무

하고자 하는 의사들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임시거주의사(temporary resident doctor:

T R D)로 근무하기위한임시비자의자격요건또

한 제한적이며, 일반적으로최대 1 2개월 동안거

주가능하며지정된지역(즉, 호주인의사채용만으

로는충족될 수 없음이 입증된 지역)에서근무하

여야 한다. 이와 같은 비자의 자격요건은 메디케

어급여(medicare rebate)에대한제한과도결부

되어 있다. 즉, 외국인 의사는 인력부족지역에서

시술할경우에만정부급여를받을수 있다.4)

자주: 수도-8개 주의 수도로, Sydney, Melbourne, Brisbane, Perth, Adelaide, Hobart, Darwin, Canberra가 포함됨.

기타 대도시: 인구 십만명 이상의 도시로, Newcastle, Wollongong, Queanbeyan, Geelong, Gold Coast-Tweed

Heads, Townsville가 포함됨.

자주: 지방대도시: 2만 5천명에서 10만명 미만의 인구를 가진 도시.

자주: 지방소도시: 만명에서2만 5천 미만의 인구를 가진 도시.

자료: Australia’s Health 2002.

표 1. 호주의지역별의료인력: 1 9 9 9년

의사수

의사분포( % )

인구분포( % )

인구10만명당의사수

남성

여성

의사유형에따른분포(인구10만명당비율)

1차진료의

병원비전문의

전문의

전문의수련생

비임상의

39,165

76.8

63.9

322

27,067

12,098

122.4

30.3

114.2

34.3

20.4

3,619

7.1

7.6

248

2,736

882

104.6

28.3

82.7

22.9

9.5

3,135

6.2

6.0

277

2,370

765

105.4

34.5

115.4

11.3

10.4

2,035

4.0

6.5

165

1,555

480

96.1

11.5

48.6

2.2

6.6

2,343

4.6

13.2

94

1,780

563

79.7

3.1

8.1

0.4

2.6

672

1.3

2.7

8

462

210

5.2

1.0

1.1

0.2

0.5

50,969

100.0

100.0

268

35,970

14,999

111.6

25.2

91.0

8.9

15.4

수도

(capital city)

대도시

(other metrop.)

지방대도시

(large rural center)

지방소도시

(small rural center)

기타지방지역

(other rural area)

벽지지역

(remote area)
계

4) 외국인 의사가 인력부족지역에 진입하는 것에 관한 체계는 조건부적이며,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Territories)에 따라

조항이 상이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국인 일반의들에게 영구거주자가 되도록 도와준다거나 5년 동안 벽지지역에서 의

료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는 의사등록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외국인 의사는

면허시험을 치르는 것 대신에, 5년 동안 벽지지역에서 시술함으로써 호주 의과교육과정 5년으로 인정받아 호주학위로

인정되도록 하는 정책도 고려하고 있음.

표2. 의료인력분포개선정책

구 분

의학교육

수련

채용/

재계약

의료인력분포관련정책

– 고등학교개선활동등과같은지방학생들을의과대학으로진학시키기위한프로그램

– 지방출신학생들에게장학금지급

– 대학등록금면제를통한의과대학졸업생의지방진출

– 6년동안 벽지지역에서활동하는조건하에100명의 의과대학학생을추가지원하는새로운 장학제

도 도입

– 신생지방의과대학에재정지원

– 지방의의학수련을위한인프라구축을위해지방10개 대학에보건관련학과및 임상학교설립

– 농촌및 지방의의료기관에서실습하는600명의학생들에게장학금제공

– 2001년부터 450개의실습기관중 지방에있는200개 실습기관이GP 수련프로그램에포함

– 수련의과정중에 지방에서G P경험을하는 것을포함하는 pilot program이 진행중임. 참가자는

10~13주를수련지역에서보내야함.

– 어떤전공의수련프로그램은의무적으로지방의실습기관을포함해야하는경우도있음.

– 지방에서의 진료에 대한 기술 및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연방정부가 최근에 재정지원을 하는

등의노력을기울기고있음.

– 지방인력기관(Rural Workforce Agencies)은 지방 및 농촌지역에근무하는 의사들을 지원하고

채용하기위해기금이조성됨.

– 연방정부의Rural Retention Program은 장기간 지방및 농촌지역에서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

있는의사에한해remoteness, 서비스접근성등을고려하여재정적으로보조해주고있음.

– 주정부는편의시설, 보너스등과같은지원조치에자금을제공하고있음.

5) Department of Health(DoH), “A Health Service of all the talents: Developing the NHS workforce”

Consultation Document on the Review of Workforce Planning,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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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orce Standing Advisory Committee:

MWSAC)에 의한 자문을 토대로 정부가 결정

하게 된다. 이 경우에 MWSAC는 외국의사를

고용하지않고자국의의사로의료서비스를제공

할 수 있게 되는 범위도 고려하게 된다. 이와 같

이 장기적관점에서의의과대학정원수가영국정

부에 의해 결정이 되면, N H S 집행부(N H S

Executive)의 자문을 고려하여 영국고등교육재

단(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HEFCE)은영국내 의과대학의지리

적 분포를 위한 연간 목표가 결정된다. 일반의위

원회(General Medical Council: GMC)와 대

학들에 의해 교육 내용이 결정되며, S e r v i c e

Increment for Teaching(SIFT)에 의한 재원

이 의과대학학생들의 NHS 임상수련을 위한 비

용에지원된다.

G P의 경우, 자격시험에통과하게 되면 보건당

국(Health Authority)의 G P 혹은 봉직의로 시

술할수 있고, 또한이들은개인의원에서일할수

도 있다. G P들의분포는지리적형평성을담당하

고 있는 의료실무위원회(Medical Practices

Committee: MPC)에 의해 컨트롤된다. 전문의

의 경우, 전문등록의(Specialist Registrar)로서

수련기간이존재한다. G P등록의 수는 계획된 증

가 수(1 9 9 8년 한해 1%정도)에 맞춰 결정되지만,

전문등록의 수의 경우 6 4개의 전공 각각에 대해

전 문인력 자문단 (Specialty Workforce

Advisory: SWAG)의 자문을토대로해마다정

부가결정한다. S W A G는 의료교육및 수련자문

단(Advisory Group on Medical Education,

Training, and Staffing: AGMETS)에 소속

되어있으며, 주요의료대표단체, 학술단체, 왕립의

과대학(medical Royal Colleges)으로부터 회원

이 구성되어 있으며 N H S 관료 4명도 포함한다.

이들의 권고사항에는각 전공분야에서예측된 퇴

직 및 등록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왕립의과대학,

전문가 단체, 졸업생감(postgraduate deans) ,

N H S 트러스트와보건당국(Health Authorities:

H A)으로부터의자문도고려한다.

전공의 수와 전공의 수련기간(평균 6년 정도) ,

그리고 장기계획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볼 때,

S W A G은 상당히 힘든 작업을 하고 있다.

SWAG은 NHS가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항상 작업에 필요

한 정보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6년 이후의 서비스 수요를 예측하는데 오류

가 나타나기도한다.

이상의 개괄적인설명을 요약하면 다음의〔그

림 2〕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지역

수준에서NHS 트러스트도의료인력계획을검토

하고 있으며 지역의료인력자문단(L o c a l

Medical Workforce Advisory Groups:

L M W A G s)도 N H S 트러스트의 현행 계획에

관해 자문하고 있다. 또한 LMWAGs는 NHS

집행지부, 교육컨소시엄, 보건당국, 졸업생감에게

도 권고사항을제안하고있다.

정/책/분/석 1 0 51 0 4 보건복지포럼 (2005. 6.)

영향을받는다.

•자격취득 및 수련기간(의과대학 입학후 전

문의(consultant)가 되기 위해 소요되는 15

년 정도)

•전문분야마다다양하게요구되는수련범위

•전문의및 일반의에대한상이한수요수준

이와 같은 이유로 의사인력계획을 위해서는

상당한시간및 노력이 국가전체및 지역적수준

에서요구된다.

인력개발 및 수급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수를

결정하는 데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의과대학 학

생수의 경우, 의료인력상임자문위원회(M e d i c a l

표 3. 영국의보건의료인력계획관련기관

기 관

보건부(DoH)

NHS조직

의료교육및

수련자문단

(AGMETS)

연합전문의위원회

(JCC)

인력분과위원회

지역의료인력자문단(LMWAGs)

의료인력상임자문위원회(MWSAC)

졸업생감(Postgraduate Deans)

지역교육개발단

(REDGs)

전문의인력자문단

(SWAG)

비 고

•목표: NHS와사회서비스(Social Care)의변화및 현대화추진, 국민건강증진

•역할: 정책개발, 국가적표준설정등

•N H S인력개발연합: NHS인력의채용·훈련·인력계획관련업무수행

•전략적보건당국: 정책집행기관

•일차의료트러스트: 보건의료서비스의기획·확보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책임지는 역

할담당. 지역사회인구집단이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결정과 지속적인 서비스제공

에 책임을짐

•NHS Trust: 병원운영조직, 이차의료담당(급성서비스, 전문병원서비스포함)

•의사및 치과의사의교육과수련, 인력정책에관한전략적방향제시

•협회및 규제단체, 학술연구기관, 고등교육담당기관, NHS 집행부, 환자의이해를통합·조

정하는기능담당

•JCC에 자문하기위한인력계획관련이슈고찰

•인력관련이슈에대해 JCC가 명료하고일관된정책을구축하도록조력

•지역의료인력자문단(LMWAGs) 감시·감독

•JCC에 조언하기위해인력계획의기술적측면에전문지식개발

•의료인력상임자문위원회(MWSAC)에제출하는연구결과에대해 JCCD와 교류

•그룹별로활동하며, 각그룹에따라인력데이터수집및 추정, 구체적인이슈별연구담당

•향후보건의료에대한수요와공급의사수충족도고려

•졸업생의수련을위임·관리

•정책실행기관인 교육 및 수련 컨소시엄(Education and Training Consortia: ETC)의

역할을감독·조정

•주로간호인력교육및 수련중심

•개별전공분야에전공수련의의추가적인수 설정

•NHS의 서비스요구수준을맞추기위한적정의사수에대해NHS집행부와AGMET에 조언

•향후 인력정책, 자원수준, 유연한수련체계, 외국인의사수 등이인력에 미치는 영향력 예

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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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적시사점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이 상

이하기 때문에 각 국가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시

사점을도출하고우리나라에적용하는것이다소

무리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사회경제적 의료

환경의 변화, 의료의국제화 등이가속화되고 있

는 시점에서선진국들이실행하고있는의료인력

정책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중 의사인력은 양성

기간이길어수요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지못하

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공급이 과잉될

경우에도의료자원의낭비뿐 아니라국민의료비

에 영향을 미쳐 결국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칠 수 있다. 본 고는 호주와 영국의 의료인

력계획에 관한 사례로부터 인력계획 및 관리를

위한시사점을제시한다.

1) 인력계획관할기구의정비혹은설립

의료인력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시의 적절한

양질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의사결

정에 영향을 주게된다. 그래서의료인력의공급,

수요등 의료인력계획과관련된분석을위해서는

이러한 수적인 데이터가 제시하는 정보가 매우

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의료인력계획에 관한

핵심적인 전략요소를 개발하기 위해 의료인력자

문위원회(A M W A C)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

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요구량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며, 의료인력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의료인력

의 양적·질적인인력공급을달성하기위한정보

및 자문을제공하고있다.

이와 같이 의료인력수급을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인력계획을위한관

련 데이터를 관할하는 조직 설립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통해현재의 의료환경, 진료이용

실적, 의사의진료행태, 근무시간, 생산성등에관

한 데이터와전공과목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등

에 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요

구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의료인력 수를 어느 정도 증감해야 하는지

에 대해자료를지속적으로산출해내고관리하며

또한지속적으로변화하는환경에적절히대응할

수 있는수급분석결과를토대로정책결정에자문

하는 의료인력계획상설기구의 설립도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인력계획상설기구의설립을통해, 중

앙과 지방과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

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료인력계획 관련정

보를 공유하고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는 기능도

구축되어야할 것이다.

2) 제도변화에대응하기위한체계마련

바람직한 의료인력계획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

도가 인력계획에 주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일차의료를 위한 인력정책이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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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oH(2000), A Health Service of all the talents: Developing the NHS workforce, consultation document
on the review of workforce planning.

그림2. 영국의사인력계획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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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방 등)적으로접근하고자한다. 지역의료

인력자문단(LMWAGs)이 지역수준에서의료인

력계획을 검토하여 중앙의 NHS의 계획에 관해

자문하고 있으며, 또한 인력계획을 위해서는

NHS 집행부 지역사무소, 교육컨소시엄, 보건당

국, PostGraduate Deans 등의 각 부처와 논의

를 거쳐 목표량을 결정하게 되는 절차를 보유하

고 있다.

의료인력계획을 위해서는 각 부처간 협의하여

인력수급정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체계

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의료인력계획상설기구에 의한 의료인력수급

예측에 대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결과가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다양한 기관에서 인력수

급에 관한 연구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투자의중복성을방지하고각 부처간의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를

근거로 하여 부처간(예를들어, 보건복지부와인

적자원부 혹은 중앙 및 지방) 의료인력에 관해

상호조율 및 정책결정에 보다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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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통합혹은기능분화, DRG, 근무시간단축

등의 제도변화에 따라 보건의료수요 및 공급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의료

기관방문횟수와의료서비스이용량이크게증가

되었다. 이와 같이 제도적 및 환경적인 변화는

현재 시점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만으로는 인력

의 양적 관리를 위한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것을 의미한다.6) 의료인력계

획 및 정책을수립할경우에제도변화에따른의

료인력수급 변화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체계

가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3) 인력계획방법및 절차의체계화

(1) 방법론고찰및 모형구축

의료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1 0~1 5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의과대학정원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시키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며 현재의 여건을 기반으로 한 계획은 예측

수준을벗어나기쉽다.7 ) 또한수급예측을위한방

법론에있어서현실을최대한 잘 반영할수 있도

록 정교화시키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에대한심도있는연구와더불어수급현황

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모형개발에

도 관심을기울여야할 것이다. 외국의경우를보

면, 수급관련모형이컴퓨터프로그램화되어있어

수급예측에대한결과물들이일회성에그치지않

고 지속적으로제시되고있다. 수급의결정요인을

도출하고 부문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지원하는컴퓨터프로그램을통해전망체계를확

립하는방안도고려되어야할 것이다.

(2) 계획절차의체계화

인력계획 절차상에 있어 관련된 많은 이슈들

이 있다. 인력공급, 요구및 수요를 결정하는 모

델은 다양한 문제로 인해 미흡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Edmonson(1999)이 제시한 바와 같이,

계획이 관리측면과 동떨어져 개별적으로 기능하

고 있는경향이 지적되고 있다.8) 의료인력계획과

보건의료서비스를위한 계획을 통합된 과정으로

보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인력계획

의 체계적인절차가중요시되고있다.

한편, 의료인력의직종간, 지역간에도통합적으

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절차도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경우 의사, 간호사, 심리

치료사, 응급관련 직원, 약사 등의 보건의료인력

전체를 통합하여 계획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인

력계획은 1차, 2차, 3차에 걸쳐 서비스가 전달되

도록 다부문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며, 하나의 인

력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국내,

6) 이상영 등(2003), 『보건의료자원 수급 현황 및 관리정책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김창엽 등(2001), 『전문직 인적자원개발 중장기 계획 정책연구』, 교육인적자원부.

8) Edmonson, J., Integrated workforce planning: The acid test for the education commissioning consortia?,

Journal of Management in Medicine, vol.13, no1, pp33~40.


